
자폐성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❑ 세부유형 : 자폐성장애(전반성발달장애)

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
1. 장애정도 심사용 
진단서

- 진단명, 장애 상태,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, 지능지수, GAS척도
점수(발달장애 평가척도), 진단소견 기재

2. 검사결과지
- 임상심리평가보고서
 :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, 자폐성척도(K-CARS 검사 등)
 ※ 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

3. 진료기록지

- 자폐와 관련된 발달지연으로 진료받은 병원의 초진기록지 및 자폐적 성향, 태도, 보호자의 
면담 기록이 기재된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

  ※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의 당일 진료
기록지 필수 제출

  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
    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･제출하셔야 합니다.

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

  -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

최저 장애정도 기준

  - ICD-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, 기능 
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50 이하인 사람


